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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등장을 비롯한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들은 비즈니스

기술 전략에 대한 AI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 기업이 특히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AI 사용을 확대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거버넌스 및 이해관계자 신뢰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AI가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를 이해해야 함

➢ 딜로이트와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가 수행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36%)가 AI 감독 규정·절차의 개발과 실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공식화된 AI 감독 프레임워크를 갖추었다고 답변한 응답자(13%)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회에게 있어서 AI 거버넌스의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평가이지만 현재로서는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 작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임

• 지속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조직의 AI

도입 및 사용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다음의 질문사항은 감사위원회가 AI 전략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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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회사가 현재 및 잠재적인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AI 사례는 무엇이며, 이 중

재무보고 또는 기타 감사위원회 감독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가?

2
경영진은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AI 활용 기회를

고려하였나?

3

감사위원회가 주요 감독을 담당하는 사이버보안 또는 데이터 관리와 같이 다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존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가?

4
AI 사용 프로세스가 리스크 사전대응 수준 및 완화 전략 측면에서 회사의 리스크

선호도와 일치하는가?

5
AI 기술 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프로세스가 적절한 빈도로 평가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는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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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승계계획은 이사회의 주요 책임 사안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최고

경영자(CEO)가 회사의 대리인으로 인식되어, 필연적으로 회사의 전략적 방향, 운영

및 평판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임

➢ CEO 승계실패로 인한 비용과 CEO 교체율의 급격한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계획된

혹은 예상치 못한 리더십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견고하고 공식화된 프로세스와 실무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함

➢ 본 보고서는 102개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베이 결과에 기반함

➢ 서베이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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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가 보유한 승계계획은 무엇입니까?

• 응답자의 67%는 계획된 퇴임을 대비한 CEO 승계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0%는 예상치 못한 퇴임을 대비한 CEO 승계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CEO 승계계획이 공식화/문서화되어 있습니까?

• 대부분의 회사는 공식화 또는 문서화된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퇴임에 대한

계획은 대형 및 중형 상장법인 각각 72%, 90% 보유한데 비해 계획된 퇴임에 대한 승계계획은

대형 및 중형 상장법인 각각 53%, 55%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됨

3. 다음 중 (긴급상황이 아닌) 계획된 CEO 승계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 대다수의응답자는 ‘조직내부자를잠재적CEO후임자로지명’및‘이사회·위원회에대한절차’가포함된다고응답

•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내부 후보자를 위한 전문성 개발, 준비계획 ‘및 ‘후보자 기준’을 포함한다고 응답

4. CEO 승계계획이 이사회 및 담당 위원회에서 얼마나 자주 검토됩니까? 

• 응답자의 72%는 CEO 승계계획이 연 1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응답

5. 귀사의 CEO 승계계획에 대한 주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응답자의 56%는 이사회가 CEO 승계계획에 대한 주요 책임을 담당한다고 응답

6. CEO, 이사회 및/또는 담당 위원회가 CEO 승계계획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CEO, 이사회, 위원회 및 기타 경영진의 참여 수준은 시가총액별로 다르며, 참여방법으로 계획

수립·검토·승인, 후보자 프로필 발굴, 후보자 식별·인터뷰, 후임자 및 서치펌 선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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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전환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이는 인수·합병(M&A), 구조조정,

자산 매각 및 인력 재구성 등 다방면의 노력을 포함함

➢ 각 프로젝트는 기업운영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조직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사회는 전략 수립에서부터 실행 모니터링,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환 이니

셔티브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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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마진 개선 사례

• 마진 개선은 성장, 유동성, 비용절감 및 인재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조직의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임

• 최근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300명의 경영진이 마진개선
장벽으로 인재부족(48%), 인플레이션(46%), 공급망 제약(38%)을 선정함

• 해당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들은 추적 및 보고(72%),
데이터 가용성(62%), 리더십(46%)을 성공의 핵심요소로 지목함

마진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 마진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으로 추적 시스템(72%), 데이터의
중요성(91%), 리더십(46%)을 꼽았으며 소수만이 거버넌스(28%)로
응답함

• 전환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검토를 통해 이사회는 필요시
신속하게 전략 전환 역량을 갖출 수 있으며 선제적 대응은 목표실현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함

이사회의
모니터링 역할

• 전환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한 공식화된 프로세스는
이사회의 참여를 더욱 촉진함

• 이사회 참여의 이점과 잠재적 장벽은 다음과 같음

- 일부 이사회는 이러한 전환 프로젝트의 후기단계에서 참여가 소극적

- 추적·모니터링시스템이있어도해당 정보가항상이사회에전달되는것은 아
님

-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는 전략 수정을 용이하게 함

➢ 이사회의 고려사항

주요 내용

• 현재 이사회 감독 및 모니터링 활동이 진행중인 전환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한가? 

• (그렇다면) 필요시신속한전략전환이가능할만큼모니터링이 충분히빠르게 이루어지는가?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center-for-board-effectiveness/articles/boards-and-transformation-initiatives.html


➢ 기업의 복잡성과 운영 환경이 확장되고 심화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역할 범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 딜로이트의 최신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Audit Committee Practice Report)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응답자들은 재무보고 및 통제를 제외하고 사이버 보안(63%),

전사적 리스크 관리(45%), 그리고 ESG 공시 및 보고(39%)를 올해의 3대 중점

영역으로 예상함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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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 어디에 적합한가?

• 최근 많은 감사위원회에서 기술 관련 이슈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조직에서 기술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감독 주체를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음

• 딜로이트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97개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AI)에 관한 주요 감독

책임 주체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ESG – 더 이상 자발적 노력이 아님

• 많은 기업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ESG와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공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감사위원회가 ESG 안건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업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해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준을 통합하고 향후 세계 각국에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증가하는 감독 범위

• 규제환경 강화부터 신기술 등장, 기후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새롭게 기대되는

요구사항에 이르기까지 감사위원회의 책임 범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중대 변화가 있는 현시점이 이사회와 위원회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 경영진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법을 찾을 적기임

https://deloitte.wsj.com/riskandcompliance/audit-committees-so-much-more-than-financial-statement-oversight-ba12fe20


➢ 딜로이트 글로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정은 경영진들 사이에서 최대

우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정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함

* 다양한 산업분야의 임원 73명의 의견 수록

• 부정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우려사항은 ‘윤리·컴플라이언스 규정 위반

행위’(76%)’, ‘법규 미준수(70%)’ 및 ‘도난·횡령(51%)’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상당수는 ‘부인문화(Denial Culture)’ 즉, ‘자신의 조직에서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부정 리스크 관리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함

• 리더들은 전략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견고한 ‘부정 리스크 평가(Fraud Risk

Assessment, FRA)’ 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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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체크리스트 방식의 절차나 재무보고 통제에만 집중하는 한정된 노력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부정 리스크 평가를 수행함

2
‘부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이해관계자 교육을 통해 부정 리스크와

회사의 부정 예방·적발·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3 부정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는 적절하고 충분한 인력이 참여하도록 함

4
기업의 전반적인 부정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부정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

산업 내 사례 및 최신 동향을 고려함

5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식별함

6 부정리스크식별시다양한부정계획과 시나리오에 적용하여통제효과를 테스트함

7 부정 리스크 평가를 통해 부정행위를 통제하고 대응계획을 실행함

8 주기적으로 평가를 재검토하여 내·외부요인에 대응함

9 결과를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효과적으로 전달함

https://deloitte.wsj.com/riskandcompliance/9-steps-to-help-uncover-assess-internal-fraud-risk-6edb476c


➢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23.06)‘ 및 ‘외감규정 개정(’23.09)’ 등을 반영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함

➢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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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기업에 상세히 제공되어 감사인·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되어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수검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1. 감사인 기업간 감사시간 등 합의과정 내실화

문제점
감사계약 체결시 보수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이 감사보수의 적정성 등 파악 곤란

개선

• 감사계약 체결 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 시간당 감사보수 ,
감사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 (‘23.12.19.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예상감사 시간을
감사단계별 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

-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도 해당 정보 뿐만 아니라,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요구

- 당기예상감사시간이유의하게 증가한경우보다충실히협의하도록 유도

2.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고

문제점
• 감사인 지정 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 감사인을 순차적으로 지정하며, 기업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시간 증가 등으로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

개선

• 상장사 희망시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기준 마련

- 건설,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24년에는 건설, 금융, ’25년에는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

- 11개 산업에 속한 상장사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적시

-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산업전문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필요 업무에 배정하여 감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감사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서명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6061f28ed8464c7ea03d84f8eda8766e&fileSn=2&bbsId=


➢ 작년 5월 2일, 외부감사규정(제6조 제4항)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할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부여됨에 따라 경영진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 내실화, 외부감사 및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근거를 마련함

➢ ’23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가 시행되었으나,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존재하여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9.)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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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 규정화 통해,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제고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를일관되게산정할수있어회사와외부감사인간의의견불일치도완화될것임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지침

•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규준을 보완하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규정

•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 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업무 흐름에 따라 제시 및 세부 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

- ①재무보고위험과통제식별→②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및운영의효과성평가→③통제의
미비점의효과→④평가결과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절차와 운영 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포함할 사항을 규정

• ‘24.1.1부터시행 (1년간기존모범규준적용유예기간부여)

2.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하여 실무적용상 혼란 해소

양적기준
업계 실태파악 및 협의를 통해 ‘매출 등 주요지표의 15%(1단계)’와 ‘중요성
금액의 4배(2단계), 8배(3단계)’ 등으로 제시

질적기준
실질적으로 내부회계 관련 위험이 높은 부문이 평가보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감사기준서 내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

참고사례 상장회사와감사인들이쉽게이해·적용할수있도록각단계별로구체적사례도제시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 → 주총 이사회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내역,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등 추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자금관련 부정
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 추가

<표1> 보고서 신설·추가사항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5aa624afaf714564b54aa177f2c436a4&fileSn=2&bbsId=


➢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022년 3월, 일반

기후 및 기후분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3.6월 첫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 및 S2(기후) 최종안을 발표함

➢ 여러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ESG 공시 의무화를 ’26년 이후로 하되 대형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 움직임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ISSB 기준(IFRS S1 및 S2)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함

➢ ISSB 기준 번역 대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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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 기준서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시 준수해야 할 일반 요구사항으로 문단 1~86 및 부록
A~E로 구성되며, 부록 문단 포함 모든 문단은 동등한 권위를 가짐

IFRS S2 기준서

• 기후 관련 공시로 문단 1~37 및 부록 A~C로 구성되며, 부록 문단 포함 모든 문단은
동등한 권위를 가짐

IFRS S1 및 S2의 결론도출근거

•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상 맥락을 제공함

IFRS S1 및 S2의 부속지침

• 예시지침 및 예시사례로 구성된 비강제 지침으로서, ISSB 기준 적용상 편의를 제공함

• S2의 부속지침 중 IFRS S2에 대한 산업기반 지침은 ’24년도 중 번역 예정임

➢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더불어 ISSB 기준의 내용과 상호운영 가능하도록 제정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성 기준(예: EU ESRS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계속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 등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다운로드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1328&fileTy=ATTACH&fileNo=1


➢ 금융감독원은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기말에 감사를 수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안내함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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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 할 의무가 발생하며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사전 준비 철저

• ’23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

•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설계·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여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한 대응 필요

•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 필요

3.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 강화

• 금감원이 사전예고(’23.06)한 ’24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회계처리시 충분한 주의 필요

4. 회계오류 최소화, 사후발견시 즉시 정정

• 회계오류 발견시 기업은 오류의 성격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자진정정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 적용

5. 감사의견 관련 공시 철저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 의견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충실히 기재하여 공시해야 하며,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

6.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 감리 지적사례 참고 시 , 어려운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도움이 될 것임

➢ 금감원은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배포하는 한편, 향후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임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0d7518d027f24906ac88462d582fc80d&fileSn=2&bbsId=


➢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21일에 ’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함

➢ 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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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내부통제(Regtech)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우 리 금 융 경 영 연 구 소 는 최 근 ‘ 규 제 (Regulation) 준 수 업 무 를 지 원 하 는 기 술
(Technology)’을 뜻하는 레그테크(Regtech)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사들은 자금세탁방지(AML)·여신·마케팅 업무 등에 레그테크를 도입해, 대용량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인적오류 방지, 준법감시 프로세스의 효율화 등의 달성 사례를
소개함

• 국내은행도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해 레그테크 시스템의 개빌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2.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

• 그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내부통제
혁신방안의 보완을 추진해왔으며, 금일 개선안을 발표함

-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방안을 보완하고,
혁신방안의 조속한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①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②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③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강화, ④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⑤고발업무 강화, ⑥KPI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

• 동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23.12) 등을 거쳐 금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임

3.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발표

신한은행 지배구조법 개정과 관련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방안 사례 등을 은행권과 공유

하나금융지주 은행지주그룹의 표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지주의 그룹 내부통제 강화 사례 공유

케이뱅크 은행대출사기에대응하여비대면대출에대한이상탐지시스템(FDS)운영사례등을공유

➢ 은행 내부통제의 취약부문을 재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내부통제에 관한 다양한 실제 운영사례가 공유됨에 따라 은행권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번 개선안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신속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임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e6966ca7ea8c4d45b2c4ed7a282f1b8d&fileSn=2&bbsId=


➢ 작년 7월에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의견을

수렴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 작년 12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례회의에서 의결됨

➢ 가상자산 공시를 강화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가 개정공표(12.13)됨에 따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공개함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회계기준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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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됨

➢ 금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조기적용 적극 권장)되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법령 시행일(’24.7.19)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함

1. 발행기업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 인식 가능

•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

2.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

•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향후 제3자에게 이전 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

3. 가상자산 취득 목적,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분류

• 취득목적,가상자산의금융상품해당여부따라재고자산,무형자산또는금융상품등으로분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
(예:기타자산)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여부 따라
재무제표 계상 또는 주석공시 필요

• 통제권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석으로 공시

5. 백서의주요내용상당수가주석공시의무사항에포함되며,외부감사인의감사를거쳐야함

•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되므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a1c54152a2f24cd78b554836aa1b03eb&fileSn=2&bbsId=


➢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18일, 대형회계법인(이하 ‘Big4)과 함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관련 개선내용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함

➢ 관행 개선방안별 기업의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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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번 Big4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다운로드

구분 내용

감사보수정보

• Big4는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 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 Big4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협의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감사보수환급

• Big4는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
감사종료 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 실시

-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종료 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여 환급 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

부대비용청구

• Big4 는 부 대 비 용 청 구 시 명 세 서 를 의 무 적 으 로 제 공 하 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항목은 부대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음

- 별도로 지급할 부대비용 항목을 협의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부대비용 지급시 세부명세서를 수령하여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외부평가요구

• Big4는 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 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

- Big4 회계법인이 특정 계정과목 등에 외부 평가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

- 다만, 기업이 저가의 부실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일부 기관의 평가를 제한할 수 있음

회계사배정

• Big4는 중요과목(매출, 매출원가 등)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

- Big4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시 제시한 수준에 비해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157ab2262f59429fa3f2cf4b624a31d7&fileSn=2&bbsId=


➢ 작년 12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기업 A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함

• 사외이사 甲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 증선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아래와같은점에서자본시장에대한투자자들의신뢰를크게훼손하였다고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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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외이사의
사익 추구

• 甲은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왔음

-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사익을 추구함

직무상
지위남용

• 甲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직접 관여한 자로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회피해야
함에도, 지득한 정보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직무상 지위를 남용함

- 甲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혐의도 적발하여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상장사 및 임직원 유의사항

구분 내용

임직원

• 법인의 (준)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 래 에 이 용 하 거 나 타 인 에 게 이 용 하 게 하 는 경 우 자 본 시 장 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내부자는 상장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을 의미하며, 사외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서 규율 대상에 포함

• 사외이사는 기업 권력의 집중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보호에 기여해야 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 노력이 요구

상장사

•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사주
매매관련 준수사항을 안내·교육해야 하며, 점검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대한
인식과 준수노력이 사내이사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장사는 사외이사가
안내와 교육, 내부통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다운로드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578b1c51d0654c16a6ff66975f3a531b&fileSn=2&bbsId=


➢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12일,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

(이하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함

➢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나,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은행의 지배구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대체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하여

업계 자율 모범 관행도 부족함

➢ 모범관행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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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6개 핵심원칙]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

•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이사회사무국)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

2.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10개 핵심원칙]

• 상시후보군의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 마련

• 상시후보군 선정 관리, CEO 자격요건, 승계절차 개시 및 절차, 비상승계계획 등
중요사항을구체적으로문서화하고CEO 후보군에대한 평가·검증주체 및 방법 다양화

3.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9개 핵심원칙]

• 은행의규모,복잡성,위험프로파일,영업모델에적합한집합적정합성을갖추고독립성확보

• Board Skill Matrix (역량진단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경로를 다양화하고 적정 임기정책을 마련하며, 사외이사 선임시 자격 검증 강화

4.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5개 핵심원칙]

•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의 유효성을 실효성 있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 등과 연계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정 평가주체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및 정량평가 확대하며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등 환류 기능 강화

➢ 금 번 모 범 관 행 은 국 제 기 준 , 해 외 사 례 , 국 내 모 범 사 례 를 종 합 하 고 , 은 행 권

외부전문가와의 심층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내은행 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운로드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f1800731536c46629747db949341ea2f&fileSn=2&bbsId=


➢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일인 12월 19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임

➢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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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1.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5년 유예

• 코로나19 상황 및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연기함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4년→ ’29년, 자산 5천억원 미만: ’25년→ ’30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였음

2.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고려함

•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 종목 지정’은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4회계연도에 이미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되었더라도
해당 지정 효력은 상실함

3.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 위원 규모를 축소(4명→3명)하고 추천기관을
금감원으로 변경함

•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과 금감원 인원만으로 회의 개최 및 결의 가능*하다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임

* 심의위원회는 전체 2/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부당행위를 한 지정감사인이 조정 거부 시 지정취소 건의까지 가능

5. 거래소의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지원

•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간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 요구,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 소규모 상장사가 요청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6.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시 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제도 보완 및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부과형평성을 제고함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1242&fileTy=ATTACH&fileNo=1


➢ 12월 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

➢ 관련 규율이 ‘형식·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번 개정으로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 금번 개정으로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금융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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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
함으로써 금융사가 스스로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 금융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사는 임원이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정직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함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함

• 특히, 대표이사에게내부통제총괄책임자로서전사적내부통제체계구축및각임원의통제활동을

감독하는총괄관리의무가부여되며, 금융사내부통제의원활한작동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이사회내부통제역할명확화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역할이 명확화
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관리의무위반시 제재및면책기준

• 내부통제관리의무를위반한임원에대해서는기존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 위반과동일하게신분제재를

부과하나, 평소상당한주의를다하여의무를충실히이행한임원은책임을감경또는면제받을수있음

• 금융당국은 금융업과 함께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을 위한 모범사례 전파 등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임

<표1>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점
은행 금융지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 이상

운용자산 20조 이상
종합투자회사

자산총액
5조 이상

자산총액
5조 이상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조 미만
운용자산 20조 미만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자산총액
5조 미만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2단계 (1년)→ 3단계(5년이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다운로드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1211&fileTy=ATTACH&fileNo=6


➢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함

• 상법 유권해석·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코스닥) 2,267사 중 636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동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것이 권고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先배당액 확정, 後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할 것이 당부됨

➢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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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유가 코스닥 합계

전체 정관정비 비율 전체 정관정비 비율 전체 정관정비 비율

780 185 23.7 1,487 451 30.3 2,267 636 28.1

* ① ‘23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회사 및
② 기존 정관을 활용하여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한 회사를 합산한 수치

(단위: 사, %)

다운로드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8a160c9c667541b1bce959ff17a3b32b&fileSn=2&bbsId=


➢ 전기오류수정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별 공시방식이 다양하고 미비한 경우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함

➢ 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모범사례 주요 내용

20

1. 전기오류의 성격 관련 기재사항 구체화

• 공시의무가 있는 전기오류의 성격을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 전기오류의성격을재무제표주석에상세히공시할수있도록아래항목별로구분된표준서식을마련함

오류 계정과목 오류로인해영향받는재무제표계정과목공시, 오류발생경위와연관계정과목모두기재

발생 경위 오류에따른재무제표재작성사유의구체적기재, 유형이다른경우항목별로구분기재

오류의 내용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별로
구분 공시 및 각 사업연도의 영향 구분 기재

관련 기준서 오류 발생 계정과목 관련하여 연관된 기준서 및 문단 공시

2.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 구분 표시

• 일부 기업들은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금액적 효과(영향)를 구분 표시하지 않고 합산 공시하여 유형별

세부 수정금액 파악이 곤란함

• 전기오류항목이여러유형일경우각전기오류항목에대한금액적효과를구분표시(㉮,㉯등) 토록개선함

- 금액적효과를구분할수없는경우합산하여 표시가능하나 전기오류의성격은모두각각기술필요

- 관련 수정금액은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별 금액을 기재하며, 여러 유형의 오류
발생시 각각 구분(㉮,㉯등) 하여 기재 필요

3. 오류수정으로영향을받는관련주석번호연계표시

• 재무제표 재작성시 연계된 다른 주석도 수정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재작성 사실만 공시하여 이해도가 저하됨

•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라 다른 관련 주석이 수정될 경우 해당 주석번호를 각 계정과목별로

공시하도록 모범사례 서식에 추가함

- 관련주석은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작성된 계정과목과 관련된 주석번호를 서식에 표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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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사업연도부터 기업이 전기오류수정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주석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내용을 안내하고 모범사례를 작성지침에 반영하여 기업이 참고토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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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인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41개

보험회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함(11.28)

➢ ’18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5억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보험계약대출금등을횡령·유용하는소액금융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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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보험회사 금융사고 보고 현황(’18년~’23.06)
(단위: 건, 억원)

구분 ’18 ‘19 ‘20 ‘21 ‘22 ’23 상반기 합계 연평균

생보사
건수 9 8 10 7 4 2 40 7.3

금액 25.6 8.4 21.5 9.5 2.6 2.1 69.6 12.7

손보사
건수 7 7 9 10 5 2 40 7.3

금액 9.7 256.3 122.4 18.0 10.8 0.2 417.4 75.9

합계
건수 16 15 19 17 9 4 80 14.5

금액 35.3 264.7 143.9 27.5 13.4 2.3 487.0 88.5

➢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임
* 법률(19.4%), 재무·투자(14.1%), IT(4.6%) 등

• 준법감시업무에서일부회사는현업부서의내부통제자가점검에대해모니터링을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미흡사항에대하여제도개선등의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등문제점이확인됨

➢ 금융감독원은 다음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향후 위법행위
방조, 은폐, 내부통제 업무 소홀시 감사, 준법감사인 등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임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

• 회사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 통해 정하고 단계적 추진

• 현업부서자가점검에대해연1회이상현장점검병행, 내부통제미준수시페널티부여, 개선요구절차마련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 강화

명령휴가 대상·점검방법을 내규에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내부고발 신고의무위반시조치의합리적개선및내부고발의건설적인활성화를위한내부통제문화조성

예방지침 직급,업무별역할·책임체계화,사고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포함금융사고예방지침마련의무화

➢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여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점검하고

취약사항은 신속 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여 보험업권에

맞는 사고예방 모범규준을 ‘24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임

https://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08c89e1da7334ba9a41c9e349397e586&fileSn=2&bbsId=


➢ 금 융 감 독 원 은 ‘22 년 도 지 적 사 례 18 건 을 공 개 함 으 로 써 K-IFRS 시 행 이 후

12년간(’11년~’22년) 지적사례 총 141건을 공개함*

*금년부터는 감리 지적사례 뿐 아니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포함하여 공개

• ‘22년도 심사·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
(3건), 투자주식 평가 오류(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3건), 이연법
인세부채 과소계상(2건)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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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기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22년 ‘21년 ’11년~‘14년 ‘20년 ’15년~‘17년’18년~’19년’11년~’22년

지
적
유
형

매출·매출원가 3 4 4 5 12 4 32

투자주식 4 3 4 5 6 4 26

재고,유·무형자산 3 3 - 1 5 7 19

기타자산 부채 5 2 8 2 5 7 29

주석미기재 등 3 3 11 2 9 7 35

공개사례 수(합계) 18 15 27 15 37 29 141

<표1>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건)

•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예시 (요약)

구분 내용

매출·매출원가
•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판매한 시점이
아닌위탁가맹점에제품을인도한시점에매출을인식

재고자산
• B사는 판매 목적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해짐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않아재고자산을과대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C사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대해조기상환청구권이행사될경우상환을거부하거나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분류

이연법인세부채
• D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해,배당·처분·청산에

의한소멸시점통제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이연법인세부채를미인식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 E사는 거래처인 F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과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F사와의
매입·매출등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미기재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ed2f73a130dd41329cf2502c3a9085bb&fileSn=2&bbsId=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ed2f73a130dd41329cf2502c3a9085bb&fileSn=3&bbsId=


➢ 한국ESG기준원은 11월 24일, 한국거래소에서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함

• ESG기준위원회는ESG 평가결과상위기업에해당하는 ‘우수기업등의후보기업’중심의를거쳐
ESG 개선·활동에우수한성과를보인기업을 '한국ESG기준원우수기업’으로최종선정함

➢ 지배구조 우수기업 부문 및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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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우수

구분 회사명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사유

일반
상장사

㈜케이티앤지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바탕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 선도

• 이사회가회사 전략 수립과실행에 적극 관여하며 견제·감독기능충실히 이행
• 지배구조위원회를설치하여 최고경영자승계계획을수립,정기적인후보군 관리

SK
디앤디㈜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효과적인운영 관행 수립

• 이사회·개별 사외이사 평가 실시, 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등
• 보상위원회의실질적 운영으로경영성과와연동된 이사 보수 지급을 위해 노력

씨제이
프레시웨이㈜

자발적인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내 우수 지배구조관행 선도

• 시장·자산규모대비 선도적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다양성 제고
• 사외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이사회 전문성 제고 노력

㈜삼표시멘트

이사회 운영 관행 개선, 지배구조정보 공개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전반 개선

• 이사회 평가 도입,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 (ESG 등급 등 홈페이지 공개)

• 이사회 승계관행 개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등)

금융사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전문성이높은이사회, 지주회사와의조화를통해지속가능경영체계를효과적으로유인

• 지주사·자회사이사회 간 적절한 역할분배를통해 그룹사 간 조화의 균형 구축
• 체계적·효율적인 ESG거버넌스 확립 및 효과적인 ESG 경영활동 관리감독

현대
캐피탈㈜

건전한 이사회 활동과이사회 중심의 내부통제체계운영

• 이사회 활동·교육, 사외이사 지원개선 등 건전한 이사회 운영관행 유지
• 감사위원회·내부통제기구의독립성 등 건전한 내부통제 운영

㈜KB
국민카드

효과적인ESG 경영활동을위한 ESG 거버넌스 정비 노력

• 기후변화리스크를경영전략·내부통제에체계적반영위한이사회와경영진의노력
• ESG성과지표 마련 등 지속가능경영을 유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https://www.cgs.or.kr/common/brddown.jsp?fnm=XNNXfm0H2qNfVix3PNk0oHVsnuAPaj%40PLUS%4072%40PLUS%404ZpiZzWxInPDXBWyoPFhqWWrilKV4eDtNAEyeI7j%2FOtGwWoOs4KA%3D%3D


➢ 금융감독원이 ‘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23.11월)한

결과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사 중 절반

이상인 129사(55%)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①메타버스, ②가상화폐·NFT, ③2차전지, ④인공지능, ⑤로봇, ⑥신재생에너지, ⑦코로나

➢ 미추진 기업(129사)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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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리1·2국)미추진기업에대한심사·감리역량집중및회계처리적정성을집중점검예정임

➢ (조사1~3국)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점검 및 필요시 철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공시심사실)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는 등 중점 심사할 예정임

구분 내용

회계처리

부적정

• 미추진 기업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으며 , 횡령·감사의견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사유가발생하는등투자고위험종목이다수를차지

- 이러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해지,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

불공정거래

의심사례

•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CB전환·주식 매도 등의

부정거래 혐의 의심 기업이 일부 발견

• 그 외 기업도 역량,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보여주기식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사례가다수발견되어불공정거래연계개연성도상존

상습

공시위반 전력

• 미추진 기업 중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25%(31사)이며,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 관련 ’23년 반기보고서 중점 점검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65%(84사)에 이르는 등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

* 과징금, 과태료, 경고, 증권발행제한조치 등

빈번한

자금조달

•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21년~’23년 6월말 기준 전체의 74%(95사)임

•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횟수: 평균 4회, 주로 사모)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 0.9회)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자금조달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할 우려도 있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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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초기단계인 디지털 감사기술이 활성화되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T/F를

실효적으로운영할계획이며,금융위원회와제도개선방안에대해논의할예정임

QR 코드

➢ 인공지능(AI) 기술발달, 회계와 IT기술의 융합 등으로 기업의 재무 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외부감사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함

• 디지털기술이감사목적에맞게활용될경우회사에대한이해를높이고위험이높은부문에
감사노력을집중하는등의효과가기대됨

• 다만, 국내활용수준은초기단계*로아직까지기업을포함한외부감사관련자들의디지털
감사기술에대한이해가부족함
*Big4 등일부회계법인은글로벌·자체개발툴을사용중이나, 외부감사에직접적인사용률은낮은상황

➢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여 회계법인·한공회·기업·학계 등과 T/F를 구성하고 주요이슈를 논의함

➢ 주요 논의과제

1. 현황·영향분석 및 감독이슈 점검

현황 및
영향분석

• 국 내 회 계 법 인 이 현 재 활 용 하 는 디 지 털 기 술 현 황 및
글로벌회계법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사례 분석

•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뢰성 검증
• 외부감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디지털 기술의 알고리즘과 해당

알고리즘의 적합성 검증 방법·절차 검토

대용량 데이터
공유 및 보안

• 디지털 감사에 필요한 기업정보의 감사인 공유 시스템 마련 및 이에
따른 데이터 보안 방안

감사절차
변화

• 감 사 증 거 및 감 사 과 정 등 에 중요 한 변 화 * 가 예상 되 므로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등 개정 필요사항 검토

* 수집하는 감사증거의 형태, 감사증거 검증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범위 등

2.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지원 방안 마련

회계법인간
격차 해소

• 대형과 중소형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중소형 회계법인 지원방안 등 마련

전문인력 • 디지털 감사기술을 이해·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방안

비용부담측면 • 디지털 감사툴의 개발·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방법 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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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감규정시행세칙개정안은사전예고(11.15~12.5)를실시하고이후연내시행을목표로추진될것임

➢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함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5),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차 개정(‘23.5.2), 동 규정 2차 개정(’23.9.14)

➢ 주요 개정내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마련

•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용어, 서식 등을 정비

‐ ’24.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도 적용 가능

2.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

* 산업전문성 산업(11개),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5년부터 시행할 예정

3.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외감규정(제12조 제3항)의 개정으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토록 개정하고, 변경된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

*➊3년연속영업손실또는➋3년연속부(-)의영업현금흐름또는➌3년연속이자보상배율1미만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

QR 코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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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업계와수시로내부통제강화방안에대해소통·협력하여개선방안모색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36개) 감사·준법감시인·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및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증권업계와 논의함

1.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 강화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

• 최근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어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함

* 사고 건수(금액) : ’19년~’22년 (평균) 7.8건(143억원)→ ’23년 14건(668억원)

• 금융사고 은폐행위를 중대사안으로 인식하고 전수점검을 진행중이며, 향후 금융사고
인지시 즉시 보고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하게 한 경우 감사·준법감시인·CRO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임

2.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부동산PF, 기업금융 등에 불법행위가 집중되어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대폭 강화 필요

• 불충분한 내부통제는 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높이는 것을 인식하고 IB부문의 내부통제 대폭
강화를당부함

‐ 최근 IB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증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함

• 금융감독원은 IB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내년에도 지속검사할 예정임

3. 리스크관리 강화

건전성, 유동성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손실흡수능력의충분한확보,리스크관리수준강화필요

•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시 Due Diligence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함

•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의 재발 방지 위한 관리를 요청함

4. 최고경영진과 소통 강화

점검결과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 필요

•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강화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서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 신속한 업무관행
개선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함

• 향후 금융감독원도 내부통제상 중대한 취약요인을 확인시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직접
설명하는 등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임

QR 코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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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에 미흡한 531사에 중점점검 결과 및 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하여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시

보완토록안내할예정임

➢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적발시엄중조치할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23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상황

기재를 중점점검하고,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함

* ‘23.6.30.정관상사업목적으로추가한신사업의진행경과등을정기보고서에기재토록서식개정

➢ 주요 내용

QR 코드

1. ‘23년 반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 최근 3년간 사업목적을 추가한 총 1,047사 중 작성기준을 모두 준수한 회사는
516사(49%)임

• 점검항목 별로는 ‘③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② 사업 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의 미흡률이 각각 38%, 35%로 높음

• 유가증권(47%)과 코스닥 상장사(52%)간 미흡률 차이는 크지 않음

2. 주요 신사업 추진 실태분석

• 테마주로 알려진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21~’22)한 233사 중
추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모두 있는 회사는 83사**(36%)이며, 일부 사업이라도
매출실적이 있는 회사는 47사(20%)에 불과함

* 조직·인력 구성, 연구 및 제품개발, 매출발생 등
** 추가한 신사업 중 일부 사업만 추진실적이 있는 회사까지 포함시 104사(45%)

- 미추진기업 129사(55%)는 추진기업 대비 다년간 영업손실,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고,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사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가 다수

-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급등시 최대주주 관련자가 CB 전환 후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철회하는 등 허위신사업 이용 부정거래 혐의 기업도 일부 발견

<표1> 중점점검 결과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점검대상 326 (100) 721 (100) 1,047 (100)

양호 173 (53.1) 343 (47.6) 516 (49.3)

미흡* 153 (46.9) 378 (52.4) 531 (50.7)

① 사업목적 현황 4 (1.2) 15 (2.1) 19 (1.8)

② 사업목적 변경내용 90 (27.6) 279 (38.7) 369 (35.2)

③ 사업 추진현황 127 (39.0) 275 (38.1) 402 (38.4)

*점검항목(①~③) 중복 제거

(단위: 사, %)

다운로드

https://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8f06f773997a48b1a3ce2f50148e8575&fileSn=2&b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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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기대함

➢ 동개정안은즉시시행되며개정안전문은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음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의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함

➢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이용자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짐

➢ 개정 주요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1. 일반원칙 신설

• (현행) 의결권 행사 실무 관련 모범기준 부재

• (개선)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

2. 실무중심 편제 개편

• (현행) 주주총회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되어 있어 단시간 내 많은 안건을 분석하는데 비효율적임

• (개선) 참조가 용이하도록 기업 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편제 개편

3. 법규와 권고사항 구분, 원칙과 사례 명확화

• (현행) 법규와 권고사항, 원칙과 사례 불분명

• (개선) 이사 선임요건 등 법규에서 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원칙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고려요소 및 사례를 구분하여 제시

4. 사례 보완 및 현행화

• (현행) 최근 개정(’16.6월) 이후 최신 사례 부족

• (개선)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ESG 등 최신 사례 보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및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ESG
평가지표별 가이드라인 제시(’21.12월)

5. 의미 명확화 및 용어정비

• (현행) 의미와 표현이 모호

• (개선)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

* (예)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수→의결정족수, 법정주식수→발행주식수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0cec02d6fe0e4ef0b1353035b4938e33&fileSn=2&b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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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금융사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상위권 기업의 비율이 증가 또는

유지되었으나, ‘B’ 등급 기업의 비율은 줄어 하위권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다운로드➢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여 2023년도 ESG 등급을 공표함

• 지배구조평가분야는다음과같음

QR 코드

구분 내용

지배구조 •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이해관계자 소통

금융사 지배구조
• 이사회, 주주권 보호, 최고경영자, 보수,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소통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ESG등급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함

• ‘B+’ 등급 이상은 42%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하였으며, ‘B’ 등급 이하의 비율은

58%로 전년 대비 10%p 하락함

➢ 지배구조의 경우 전반적 평균이 상승하고 최상위권 기업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상·하위권

편차는더욱심화되었고,실질적인지배구조관행개선없이는등급상승이어려운점이확인됨

➢ 금융사 지배구조의 경우 등급 구간별 기업 분포는 전년과 유사하나, 중위권이던

보험업 및 여신전문금융업에서의 ESG 경영전략 내재화, 위험관리제도 및 승계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견인함

등급
지배구조 금융사 지배구조

2023 2022 2023 2022

S - - - -

A+ 8(▲3) 5 5(▲2) 3

A 110(▲33) 77 31(▲5) 26

B+ 146(▲5) 141 44(▼6) 50

B 129(▼8) 137 25(▲1) 24

C 152(▼6) 158 7(▲1) 6

D 200(▼8) 208 5 5

총계 745(▲19) 726 117(▲3) 114

<표1> 지배구조 및 금융사 지배구조 영역의 전년 대비 등급 부여 현황 (유가증권시장)

https://www.cgs.or.kr/common/brddown.jsp?fnm=ZkLcEqrHWB7VG1HNjuR%40PLUS%40ypbUEmhVBndc0RpkMe%2FZuNECYKU%40PLUS%40bRlidPONeJdhpREjlJitREWVKFKzSmXikXBVY8We7VCBLqPbvxGvtgYzEtQw%40PLUS%40m0K7MBR%40PLUS%40OAazqlOM1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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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하였고, 이 중 22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 ‘23.1월 ~ 9월 중에는 76건(익명신고 15건) 접수

다운로드➢ 금융감독당국은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 1,340만원(1인당

평균 4,26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

• 금년 9개월간의 지급금액이 전년 대비 1억5,690만원 증가(278%↑)하였으며, 남은 3개

월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2년까지 총 25사임

* (’17년)2사→ (’18년)6사→ (’19년)3사→ (’20년)6사→ (’21년)5사→ (’22년)2사

• 이 중 23사는 조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2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 진행중이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하여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함

➢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으로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의 확대’, ’지급금액 증액* 및

산출방식 간소화’, ‘내부신고자에 대한 조치시 면제 또는 감경 근거 마련’이 제시됨

*최고지급금액:10억원→ 20억원

QR 코드

<표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금 현황

구 분 ‘08년~’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급건수 10 1 2 12 5 2 5

지급금액 11,360 330 11,940 40,840 22,860 5,650 21,340

평균지급금액 1,136 330 5,970 3,403 4,572 2,825 4,268

(단위: 건, 만원)

➢ *신고접수된 제보 건 중 ‘23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지급 건

<표2>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19 44 93 64

72
(17)*

92
(14)*

115
(22)*

전년대비
증가율 △13.6 131.6 111.4 △31.2 12.5 27.8 25

*익명신고 접수 건

(단위: 건, %)

19

44

93

64 72

92
115

0

50

100

150

‘16 ’17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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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나서자··· 미소 짓는 행동주의 펀드 [조선비즈]

• 2023/2024년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동향 및 변화 전망 [리걸타임즈]

•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혁신에서 시작된다 [오마이뉴스]

• DB하이텍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결정,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 [비즈니스포스트]

• 공정위,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공개 [쉬핑뉴스넷]

• 코스피 상장사, 올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3% [뉴시스]

• “지배구조 선진화 위한 결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 EV이사회 의장 사임 [이코노믹리뷰]

• “연성규범 통한 지배구조 개선···가이드라인·모범규준 점검 필요” [쿠키뉴스]

• “지배구조 정상화“ vs “적대적 M&A”···MBK가 부른 ‘행동주의 논쟁‘ [문화일보]

• 농심, ‘사외이사 리스크 일단락’ 지배구조 두 계단 상승 [더벨] 

• 주주제안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뚜렷 [내일신문] 

• 현대百그룹, ‘현대지에프홀딩스’ 출범… 단일 지배구조 완성 [디지털데일리]

• 삼성엔지니어링,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 돌입 [딜사이트]

• 공정위원장 “투명한 ‘지주사 체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도” [머니투데이]

• 국민연금, 카카오 지분 보유 목적 변경… 주주권 행사 강화 전망 [조선비즈]

•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나서자··· 미소 짓는 행동주의 펀드 [조선비즈]

• 2023, 2024년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동향 및 변화 전망 [리걸타임즈]

•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혁신에서 시작된다 [오마이뉴스]

• DB하이텍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결정,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 [비즈니스포스트]

• 공정위,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공개 [쉬핑뉴스넷]

• 코스피 상장사, 올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3% [뉴시스]

• 지배구조 선진화 위한 결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 EV이사회 의장 사임 [이코노믹리뷰]

• 연성규범 통한 지배구조 개선···가이드라인·모범규준 점검 필요 [쿠키뉴스]

• 지배구조 정상화 vs 적대적 M&A···MBK가 부른 행동주의 논쟁 [문화일보]

• 농심, ‘사외이사 리스크 일단락’ 지배구조 두 계단 상승 [더벨] 

• 주주제안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뚜렷 [내일신문] 

• 현대百그룹, 현대지에프홀딩스 출범… 단일 지배구조 완성 [디지털데일리]

• 삼성엔지니어링,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 돌입 [딜사이트]

• 공정위원장 “투명한 지주사 체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도” [머니투데이]

• 국민연금, 카카오 지분 보유 목적 변경… 주주권 행사 강화 전망 [조선비즈]

• 은행 이사회 다양성 제고, 전문성 확보 전제 하에 이뤄져야 [SBS Biz]

• 삼성바이오로직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화“ [비즈니스포스트] 

• 코스피 상장사 주주권리 보장 여전히 ‘미흡‘ [비즈워치]

• SK 최태원 회장, 의사결정 위한 이사회의 균형적 경영감독 체제 강조 [위클리피플]

• 노르웨이, 상장사 이사회 여성 비율 40% 이상…”법으로 의무화“ [머니투데이]

• “이사회석은 필수“…경영참여형 투자 늘리는 글로벌 VC [이데일리]

•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 예정..CEO 선임절차 논의 [민주신문]

• 흥국생명, 이사회 내 'ESG위원회' 출범 [연합인포맥스]

• KDB생명 인수 막은 하나금융 이사회, 제 역할했다 [아주경제]

• “김앤장 소속 사외이사, 아시아나 이사회 참여? 공정하지 못해” [지구인사이드]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한국경제]

• KCGS, 평가등급 나왔다… ESG 관행 개선됐으나 기업간 격차 늘어 [임팩트온]

• 은행 이사회 다양성 제고, 전문성 확보 전제 하에 이뤄져야 [SBS Biz]

• 삼성바이오로직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화“ [비즈니스포스트] 

• 코스피 상장사 주주권리 보장 여전히 ‘미흡‘ [비즈워치]

• SK 최태원 회장, 의사결정 위한 이사회의 균형적 경영감독 체제 강조 [위클리피플]

• 노르웨이, 상장사 이사회 여성 비율 40% 이상…”법으로 의무화“ [머니투데이]

• 이사회석은 필수…경영참여형 투자 늘리는 글로벌 VC [이데일리]

•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 예정..CEO 선임절차 논의 [민주신문]

• 흥국생명, 이사회 내 ESG위원회 출범 [연합인포맥스]

• KDB생명 인수 막은 하나금융 이사회, 제 역할했다 [아주경제]

• 김앤장 소속 사외이사, 아시아나 이사회 참여? 공정하지 못해 [지구인사이드]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한국경제]

• KCGS, 평가등급 나왔다… ESG 관행 개선됐으나 기업간 격차 늘어 [임팩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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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들,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하는이유는[조세일보]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인사이트 제4호,  금융사책무구조도, “개선안마련해야 “[조세일보]

• 증권가금융사고필연이었나···3년간 ‘중징계’만400건 [파이낸셜뉴스]

• 글로벌CEO의2024년 핵심경영키워드 ‘성장관리’[이투데이]

• 딜로이트안진-상장사협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공시설명회 [매일경제] 

• “CBAM에 대응하려면”···딜로이트 안진, 전담팀 출범 [파이낸셜뉴스]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한국경제]

• 딜로이트, “2024년 AI 반도체 시장규모400억 달러 이를것” [IT조선]

• 한국 딜로이트그룹, ‘COP28 어젠다’국문 리포트발간 [클로벌이코노믹]

• 딜로이트안진, 코트라와 국내소부장 대상 ‘글로벌 공급망 포럼’성료… [메트로신문]]

• 대법원, 교보생명 소송전서 어피너티 손 들어줬다 [더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2023 웨비나’… “이사회·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감시의무주목해야”[파이낸셜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대부분 도시 인재유치·기술 개발서 어려움 겪어” [이코노미스트]

• “韓기업, 미국 진출하려면…” 딜로이트 안진, 북미 지역 투자 진출 세미나 성료 [조선비즈]

• 딜로이트 안진, Cci와 손잡고 분쟁 지원 토털 서비스 박차 [리걸타임즈]

• 딜로이트안진-상장회사협의회공동제작,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무, 영상19편으로 해결

• “기업과 함께” 지속가능 회계개혁···국가 경쟁력도 높인다 [매일경제]

•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 개시…”시장 투명성·건정성 제고” [한국경제]

• 금감원, 대형 회계법인 외부감사 관행 개선 [노컷뉴스]

•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편의성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이투데이]

• 이복현 “투명성 잃으면 회사 잃을 수 있단 맘으로 자산운용사 운용해야“ [뉴시스1] 

• 노조 91% ‘회계 공시‘ 참여… 투명성 강화 [세계일보]

• 한국감사인연합회, 7일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 개최 [이데일리]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SG 공시는 세계적 추세…선제적 인프라 구축 필요“ [조선비즈]

• 회계 투명성 높인다…금감원, 내달 1일 설명회 [이데일리]

• 기업들,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하는이유는[조세일보]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인사이트 제4호,  금융사책무구조도, “개선안마련해야 “[조세일보]

• 증권가금융사고필연이었나···3년간 ‘중징계’만400건 [파이낸셜뉴스]

• 글로벌CEO의2024년 핵심경영키워드 ‘성장관리’[이투데이]

• 딜로이트안진-상장사협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공시설명회 [매일경제] 

• “CBAM에 대응하려면”···딜로이트 안진, 전담팀 출범 [파이낸셜뉴스]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한국경제]

• 딜로이트, “2024년 AI 반도체 시장규모400억 달러 이를것” [IT조선]

• 한국 딜로이트그룹, ‘COP28 어젠다’국문 리포트발간 [클로벌이코노믹]

• 딜로이트안진, 코트라와 국내소부장 대상 ‘글로벌 공급망 포럼’성료… [메트로신문]]

• 대법원, 교보생명 소송전서 어피너티 손 들어줬다 [더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2023 웨비나’… “이사회·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감시의무주목해야”[파이낸셜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대부분 도시 인재유치·기술 개발서 어려움 겪어” [이코노미스트]

• “韓기업, 미국 진출하려면…” 딜로이트 안진, 북미 지역 투자 진출 세미나 성료 [조선비즈]

• 딜로이트 안진, Cci와 손잡고 분쟁 지원 토털 서비스 박차 [리걸타임즈]

• 딜로이트안진-상장회사협의회공동제작,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무, 영상19편으로 해결

• 기업과 함께” 지속가능 회계개혁···국가 경쟁력도 높인다 [매일경제]

•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 개시…”시장 투명성·건정성 제고” [한국경제]

• 금감원, 대형 회계법인 외부감사 관행 개선 [노컷뉴스]

•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편의성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이투데이]

• 이복현 “투명성 잃으면 회사 잃을 수 있단 맘으로 자산운용사 운용해야“ [뉴시스1] 

• 노조 91% ‘회계 공시‘ 참여… 투명성 강화 [세계일보]

• 한국감사인연합회, 7일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 개최 [이데일리]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SG 공시는 세계적 추세…선제적 인프라 구축 필요“ [조선비즈]

• 회계 투명성 높인다…금감원, 내달 1일 설명회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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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준법감시인 자격 높이고 KPI 관리 강화키로 [비즈니스포스트]

• 전금업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미흡‘…금감원 ”개선여부 점검“ [SBS Biz] 

• 금감원, 올해 지방금융지주 감독강화···맞춤형 내부통제 마련 검토 [뉴시스]

• 금융당국, 이번엔 보험사 불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하라“ [중앙일보]

• 금감원, “불법공매도 내부통제 시스템, 기관 스스로 갖춰야“ [파이낸셜 뉴스]

• 보험사 금융사고 대책 여전히 미흡 금감원 “준법감시 강화해야“ [뉴시스]

•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8건 공개 [한국세정신문] 

• 실체 없는 신사업 내세운 기업들…금감원, 분식회계 여부 심사 [힌겨레]

• 내년 자본시장 화두는 ‘내부통제‘···금융당국 잇단 경고에 증권사 긴장 [아시아경제]

• 금감원 “증권사 금융사고예방·보고체계, 원점에서전면재검토해야” [조선비즈]

• 금감원, 올해회계부정신고 5건에포상금 2억지급 [동아일보]

• ‘부실감사·권한집중’ 비영리단체검찰수사대상 [중앙일보]

•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준법감시인 자격 높이고 KPI 관리 강화키로 [비즈니스포스트]

• 전금업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미흡‘…금감원 ”개선여부 점검“ [SBS Biz] 

• 금감원, 올해 지방금융지주 감독강화···맞춤형 내부통제 마련 검토 [뉴시스]

• 금융당국, 이번엔 보험사 불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하라“ [중앙일보]

• 금감원, “불법공매도 내부통제 시스템, 기관 스스로 갖춰야“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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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경기포커스]

• 금감원, “비트코인 선물 ETF만 거래 가능“ [토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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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특별조사단’ 만들어 불법공매도 잡는다… “철저히 책임 물을 것” [조선일보]

• 한국ESG기준원, 2023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열린뉴스통신]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 [CCTV뉴스]

• 금융위원회,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경기포커스]

• 금감원, “비트코인 선물 ETF만 거래 가능“ [토요경제]

•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 공개···글로벌 공시 강화 대비 [데일리안]

• “재무제표 늦으면 감사인 지정“…금감원, 결산 시 유의사항 안내 [파이낸셜뉴스]

• 전자 주주총회 도입”···법무부 상법개정안 국회 제출 [뉴시스]

• 금융위 “ESG 공시기준, 내년 1분기 중 구체화… ‘기후‘ 우선 검토” [세계일보] 

• 금융사고에 CEO 책임 묻는다…’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이코노미스트]

• 보험사 손해사정업무 50% 이상 위탁하면 이사회 보고한다 [파이낸셜 뉴스]

• 금감원, 스팩 고평가 우려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서울파이낸스]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조문 신설 [KBS뉴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에도 논란 지속 [의약뉴스]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10여개 글로벌IB 전수조사 [TBS뉴스]

• 금감원, ‘특별조사단’ 만들어 불법공매도 잡는다… “철저히 책임 물을 것” [조선일보]

• 한국ESG기준원, 2023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열린뉴스통신]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979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9780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1229_000257606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873
https://www.fnnews.com/news/202311230952586899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8_0002537698&cID=15001&pID=15000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2145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16874.htm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11717362736030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3/11/14/KQXSMGTUYFFJPGFE5HYVM74ZNY/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025/121849445/1
https://news.koreadaily.com/2023/10/25/society/generalsociety/20231025202319269.html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530
https://www.g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688
https://m.sateconomy.co.kr/news/view/1065577853406497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09881/
https://www.fnnews.com/news/202312251203205323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4_0002533871&cID=10201&pID=10200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24504721?OutUrl=naver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11210045
https://www.fnnews.com/news/202311281757489893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7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7277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545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509812&seq_800=20502491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0/31/RAQXUJHGGFADFPACURRR77DJPA/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85377


35

• “삼성전자, 올해 대형 M&A 계획 나올 것“ [조선일보]

• LG전자, M&A로 로봇사업 키운다 [매일경제]

• 미래 먹거리 찾아 나선 글로벌 제약사들···M&A 가속화 [메디칼타임즈]

• 위니아, M&A 매각 공식 절차 돌입…4월 투자계약 목표 [연합뉴스]

•블랙록, 16조대형 M&A…대체투자부문 ‘큰손’ 된다 [한국경제]

• IFRS17에 커진 불확실성…올해 보험사 M&A ‘0건’ [이투데이]

• 토종 OTT 플랫폼 티빙 웨이브 합친다···국내 시장 M&A 급물살 타나 [서울경제]

• 제약사, M&A로 ‘사업다각화‘··· 오너 위기 돌파 ‘시험대‘ [뉴스토마토] 

• 의지 가득했던 금융지주 M&A···결국 올해도 빈손으로 마무리 [뉴스투데이]

• 공개매수 목적, 적대적 M&A 쑥 늘었다 [화이트페이퍼] 

• 아모레퍼시픽-LG 생활건강, M&A로 해외 사업 돌파구 모색 [여성소비자신문]

• 금융지주, 보험사 몸값 낮아지면 M&A 등판할까 [딜사이트]

• 엔씨소프트, “M&A 통한 성장 검토, 블록체인게임 시기상조” [비즈니스포스트]

•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M&A, 5000억 간극 좁힐까 [딜사이트]

• 제약사 M&A 공든 탑, 특허로 무너진다면? [팜뉴스]

• 역대 최대 M&A 단행한 아모레퍼시픽… 중국 줄이고 ‘북미 집중’ 가속화 [인베스트조선]

• 카카오, 속도 높이던 해외 M&A ‘일시 멈춤’[서울경제]

• 우리금융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검토… M&A 전략 큰 틀 변화없어”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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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31101802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9W5D1YPD1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5574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77


➢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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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

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그러나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을 행사하였으나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안건에 대해 기권한 것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1), 2)

• 대법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것만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반대 또는 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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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

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

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

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

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

일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를 알기 어려

워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

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의 경영참여가 활발해지고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으로 이사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회사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주주총회 진행과

사외이사 선임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내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을

기업에 제공해줌으로써,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임

➢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은 사외이사 자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상법은 일반 주식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제38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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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⑦ 회사의이사·집행임원및피용자가이사·집행임원으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감사·집행임원및피용자



• 상장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 제 2항에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이 ‘20.1.29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1), 개정령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중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기업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임

•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냉각기간을 연장하고, 재직연한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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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⑥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⑦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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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1.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력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동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

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 경력 5년 이상

➢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어 사업보고서 상에서 관련 전문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 전문성 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글로벌 감사위원회처럼 다양한 사안의 전문성 확보가 권고됨 4)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도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3)



QR 코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지난 12월 27일, FY2021~FY2023간에 걸친 국내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요 규제 동향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2호를 발간함

➢ 2023년 상반기에 발간한 창간호에서는 이사회에 관련한 항목 분석 결과를 게시하였으며, 금번

발간으로 국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아우르는 유관 현황과 시사점을 담아 백서와 같은

종합 조사 보고서의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함

➢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장은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명시된 회계감독과 업무감독을

수행하고 이사회 위임사항을 심의·결의해, 투명한 경영의사결정을 추구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회계투명성 확보'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의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논의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사유”라고 밝힘

구분 주요내용

I. 감사위원회 주요현황
– KOSPI 200 
기업을 중심으로

① 감사위원회 설치

② 감사위원회 구성

③ 감사위원회 독립성

④ 감사위원회 재직기간·연령·성비

⑤ 감사위원회 안건·찬성률

⑥ 감사위원회 회의

⑦ 감사위원 전문성

⑧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⑨ 내부감사부서

⑩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⑪ 감사위원회 교육

⑫ 감사위원 보수

⑬ 결언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② 「회계부정 조사제도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개선한다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④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⑤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⑥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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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3/ccg-data-trend-2023Dec-vF.pdf


구분 상세

개요

•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One Point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를 소개하며 향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유익한 영상을 제공할 것을 밝힘

•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함

•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뉴스레터/Brief,

이사회·감사위원회 실무 가이드, 글로벌 자료의 번역본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영상을 제공할 예정임

•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웨비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고객 요청시 ‘찾아가는 세미나’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세미나를

제공함

• 센터 주요 소식 (발간물, 세미나/웨비나 등)의 수신을 원하는 경우, 우측

발간물 구독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

QR 코드

영상보기

 

발간물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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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일시
2023년 12월 19일 (화)

오후 14:00 ~ 16:10

장소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지하1층)

상세과정

• 1강좌(3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연결 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선정 (Scoping) 가이드라인주요 내용 (오현경금융감독원조사역)

• 2강좌(4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관련 실무 서식 및

모범 통제활동 사례 (정현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 3강좌(40분):자금관련부정사례및대응방안 (이승영안진회계법인수석위원)

개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관련 모범규준이 이관되면서 새롭게

제정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와 자금관련 부정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상장회사

실무담당자 등의 이해도 제고와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회 개최

강의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자료다운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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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구분 설명

수상분야

• 안진 학술상 Honors Award(공로상)

− ‘회계투명성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선진화‘ 유관 분야에서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중진 학자

• 안진 학술상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

− 박사학위 수여일이 선발공고일까지 5년 이내인 학자 중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진학자

선정절차
•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Honors Award(공로상) 분야 1인

•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 분야 1인 선정

개요

• 한 국 회 계 학 회 는 딜 로 이 트 안 진 후 원 으 로 올 해 부 터 새 로 이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하 안진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음

• ’23년 12월 4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안진 학술상“ 선정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2월 초 시상 예정임

공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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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일시 2024년 2월 8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비즈니스 리더 및 기술 전문가

개요

• 생성형 AI가 기존 AI 접근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선도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력 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임

• ‘AI 확장과 윤리적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방법’은 오늘날 이사회의 큰
과제임

• 생성형 AI의 미래와 이사회가 이를 어떻게 최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QR 코드

신청하기

구분 상세

일시 2024년 3월 7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비즈니스 리더 및 전문가

개요

• 전 세계 이사회가 어떻게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이 조직 내에서 고려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적극 보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임

• 선도적인 이사회는 어떻게 이사회에 적합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모든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는지 확인할 예정임

• 특정 국가의 성별 할당제로 인해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낙후된 조직에서 이사회와 의장이 어떻게 혁신을 촉진하고
성과를 높이며 모두가 성장하는 직장을 조성하는 문화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QR 코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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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 차 적 으 로 적 용 되 는 2023 년 에 대 비 하 여 기 업 의 성 공 적 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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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 경영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Deloitte Insights

[안드로이드] [카카오 채널][IOS]




